
품질관리서 미제출에 따른 사용승인 관련 회신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의 제

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이하“관련업자”라 한다)는 

품질관리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업자의 폐

업 등으로 품질관리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승인 가능 여부

ㅇ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ㅇ 품질관리서는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가 적법하게 제작되어 현장에

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른 

관계자의 서명이 되었거나 서명이 되지 않은 것은 품질관리서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ㅇ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품질관리서의 작성의 의무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품질관리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았다면, 허가권자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가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대로 시공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조업자가 판매한 건축자재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의 로트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한다면, 동일한 자재가 제작·유통·

시공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